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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이유

○ 일반 노선버스의 운행구간에 마을버스가 운행하는 경우 중복 운행

구간 에서 정류소는 각각 4개소 이내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마을

버스 노 선 선정시 부득이 이면도로를 넣는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

으므로 이를 6개 이내로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일반 노선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중복 개수를 4개에서 6개 이내로

조정하고자 함 (안 제10조제4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

행령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








